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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현대 복지국가의 리스크 관리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복지국가

*이 논문은 2010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금에 의해 연구되었음.

‘자유’를 둘러싼 기본소득(Basic Income)*

구상의 제도적 이행방향에 관한 연구1)

<국문요약>

본 연구는 기본소득 구상에 있어서의 자유를 둘러싼 논의들을

고찰하고 기본소득의 제도화 가능성과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목

적이다. 기본소득은 소극적·적극적 자유를 넘어서 형식적 자유가

아닌, 원할 수도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를

지향한다. 복지국가의 기능저하에 따른 개혁원리로서 워크페어

와 달리 무조건적인 소득보장을 수단으로 삼아 모든 개인에게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해서 기술적·경제적·정치적 차원에서의 중요 요인과 메커니즘

과 관련된 기존 논의들을 기반으로 그 이행방향을 고찰하였다.

기술적 차원의 이행 방향으로는 급부수준은 최저생계비 기준,

수급자격은 재분배 효과가 높은 특정 계층부터 점진적으로 이행

하는 방향이다. 경제적 차원의 이행방향은 재정확보 수단으로서

불로소득에 대한 고율의 과세와 근로소득, 정치적 차원의 이행

방향은 치환, 다층화, 전용이다.

[ 주제어 ]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억압적 통합,

자발적 참가, 실질적 자유,

무조건적 기본소득, 치환, 다층화,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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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복지국가의 변용은 복지국가가 목표로

하는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 행복추구에 대한 전환을 의미하는 것

이기도 하다. 현대 사회를 격차 및 불안과 불신사회로 규정하는 학자

도 있는데(齊騰 2010, 2), 이러한 지적들은 사회보장과 고용보장이 불

안정해진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복지국가의 기능상실과 함께 빈곤과

양극화가 확대되면 향유할 수 있는 자유의 격차는 커지고, 최소한의

자유조차 누릴 수 없는 사람들도 증가할 것이다. 복지국가는 사회적

위험을 회피 내지 예방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확보하

려 한다. 적극적 자유를 통한 효용 증가가 소극적 자유로부터 감소되

는 효용보다 가치가 크다는 것을 전제로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수

행해 왔다. 하지만 사회적 리스크 구조의 변용에 대응하지 못하고 억

압적이고 불평등한 속성으로 사각지대를 낳는 등 자유를 억압하는

역기능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인식

을 바탕으로 대안적 개혁방향으로 기본소득 구상이 주목받고 있다.

기본소득은 근로와 복지를 단절하고 무조건적 급부를 통하여 개

인의 자유로운 삶의 선택을 보장하고자 한다(이명현 2010, 437). 또한

노동력의 탈상품화를 더욱 철저히 추진하여 포섭을 실현하려는 전략

으로서 복지 사각지대 확대와 생산주의 체제의 불안정화로 효능이

의심되는 신자유주의 복지개혁을 대체할 전략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新川 2010). 최근의 우리나라 기본소득 담론은 정치경제적 변동 상

황에 다른 가능성과 인적자본 투자효과, 개인당 급부가능 모형, 전지

구적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같은 당위성과 필요성에 관한 연구(Van

Parijs 2010; 立岩眞也 2010; 강남훈 2010; Blaschke 2010; 최광은 201

0; 곽노완 2010; 안현효 2010)에서 시작하여 빈곤완화 및 재분배 효

과와 재원조달 방향(김교성 2009), 보편주의적 기본소득의 소득재분

배 효과의 우월성과 인구대상에 따른 단계별 전략(백승호 2010), 도

입의 우선순위 설정 요인 연구(이명현·강대선 2011)에까지 그 영역이

점차 세분화되고 있다. 하지만 자유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특성을 반

영하는 제도적 이행방향을 전망하려는 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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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유로운 삶이란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로부터 인정받고 참가할

때 가능하다.

따라서 스스로의 생활자원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이 중요하다. 자유 개념과 관련하여 벌린

(Berlin 1969, 389; 윤평증 2009, 31)은 ‘소극적 자유(Negative freedo

m)’와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를 구분하여1) 전자는 ‘보다 진

실하고, 보다 인간미가 있는 이상적인 자유’이며, 후자는 개인의 자기

실현과 자기지배를 강조하는 관점이지만,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초

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하였다. 미야모토(宮本 2010, 171-172)의

경우에는 이를 재해석하여 소극적 자유를 ‘억압적 통합으로부터의 자

유’, 적극적 자유는 ‘의지할 곳 없는 삶으로부터의 자유’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국가, 가족 등의 가부장적 보호로부터의 자유를, 후자는

어떤 이념을 따르거나 타인과의 연결을 통해 사회 속에서 자신이 원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를 의미하며, 양자 모두를 보장하

는 복지국가 개혁방향으로서 기본소득을 제시한다. 빠레이스(Parijs)

는 형식적인 자유2)를 넘어서 자유를 누릴 기회와 수단을 포함하는

실직적 자유지상주의(real-libertarianism)에 대해 논의한다(곽노완 20

09, 15). 그가 구상하는 자유로운 사회란 제도적인 안전·자기소유권·

1) 자유주의의 사상적 스펙트럼은 자유주의 이념과 실천 자체에 내재한 경

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 사이의 본질적 긴장에 의해 달라진다.

즉 어느 요소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극단적 시장만능주의나 자유지상주의

로부터 중도적 자유주의론, 공동체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또는 좌파자유

주의로 분화될 수 있다(윤평중 2009, 30-31). 그러나 본 연구는 자유의 계

보 분석이 아니라 자유의 적극적인 면을 촉진할 수 있는 복지국가와 기본

소득의 가능성과 제도적 방향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 중심의 논의를 대상으로 하였다.

2) 하이에크에게 자유란 학문의 자유나 거주 이전의 자유 등 적극적인 자유

가 아니라, 억압이 없다는 의미에서의 소극적인 자유이다. 이 소극적 자

유란 법에 의한 추상적이고 보편적이며 확정적인 규율 외에 어떠한 억압

(coercion)도 없는 것을 의미한다(Hayek 2005,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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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가 최대로 보장된 사회로서 인간이 희망하는 다양한 생활방식

속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실질적 자유(real freedom)」가 실

현되는 사회로 기본소득이 유력한 정책 수단이다(Van Parijs 1995, 9

3). 이와 같은 논의 속에는 사회적 리스크 구조가 다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자유의 확보조건을 정비 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사회가 유

지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복지국가 개혁원리로서 기본소득이 지향하는 자

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방향으로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의 성과들을 바

탕으로 기본소득과 자유와의 관계에 있어서 기술적·경제적·정치적 차

원에서의 제도화 요인과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를 고찰함으로써 그

이행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자유에 대한 철학적 담론의 분석이 초점이 아니며, 복

지국가 변혁의 재료로서 기본소득과 자유가 가지는 적극적 의미를

탐구함으로써 그 제도화 방향을 시론적으로 탐색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첫째, 기본소득의 사회정책적 특징과 그 속에서 자유가 가지는 의

미는 무엇인가? 또한 복지국가가 보장하려는 자유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둘째, 기본소득이 실현하려는 실질적 자유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

되는가?

셋째, 자유와의 관계에서 기본소득이 지향하는 실질적 자유는 기

술적, 경제적, 정치적 차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제도화될 수 있는가?

Ⅱ. 기본소득의 사회 정책적 특징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은 논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므로 일치된 것

이 없다. 각 연구자의 주장을 바탕으로 공통적인 정의를 탐색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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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 지급되는 최저한 소득보장’ 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본소득을 공공부조나 사회보험과 비교하여 그 구성요건으로

보편성과 무조건성, 현금급부, 개인단위, 충분성 등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그런데 기본소득을 사회정책적 체계 속에서 그 위치를 살펴보

면 사회정책의 모든 영역이기 보다는 고용·소득보장·보건의료·주택·

교육·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범주 속에서 특히 고용보장에 관계되는

제도라 규정할 수 있다(武川正吾 2008, 21). 따라서 사회보장을 위한

사회정책, 보다 구체적으로는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정책이라 생각된

다. 이와 관련된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겠다.

첫 번째는 기본소득 구상은 직간접적인 현금 급부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보장 이외의 사회정책 분야, 예를 들면 보건, 의료, 복지

서비스, 교육, 주택 등 사회서비스에 관한 사회정책은 원칙적으로 포

함되어 있지 않다. 3) 기본소득은 논리적으로는 공공의료서비스와 사

회보험에 의한 의료급부는 물론,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민간의료서비

스와도 양립할 수 있다. 즉 기본소득에 의해 민간의료보험을 구입하

고 의료비를 커버하는 일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의료를 비

롯한 사회서비스의 보장 수준에 따라, 다시 말하면 집합적으로 소비

되는 재화나 서비스 수준에 따라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소득의 수준 - 개인적으로 소비해야 할 재화나 서비스 수준 - 은 달

라질 것이다. 특히 기본소득의 급부수준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에 앞서

어떠한 사회서비스가 사회정책으로서 갖추어져 있는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기본소득은 기존의 직간접적인 현금급부 모두를 대체하

는 것으로 구상되는 경우가 많다. 기본소득 구상의 대부분은 사회보

장제도의 모든 현금 급부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와 같은 세제를 모

두 폐지하고 기본소득으로 통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논리적

으로는 기본소득과 기존의 사회보장 급부와 병급하는 패키지 형태의

3) 현물기본소득으로서 서비스를 포함시키는 논자도 있다. 예를 들면　Van

Parijs(2010), 곽노완(2010) 등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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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전체 시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특별한 욕구가 있는 시민, 즉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이나 노인에게 별

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완전한 기본소득을 상정할 경우, 다

른 소득보장 급부와의 병급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는

용인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완전한 기본소득으로의 이행까지 과도적·

부분적인 형태의 기본소득이 기존 사회보장 급부와 병급되는 형태로

제시되기도 한다(Fitzpatrick 1999).

세 번째,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에 대하여 무조건 지급되므로 필요

원칙에 상응하지 않는다. 때문에 개별적인 욕구에 대하여 무관심하

다. 인간의 공통적인 욕구는 기본소득에 의해 커버되지만, 그 이외의

개별적인 필요 부분은 개인의 자유에 위임한다. 개인의 행복추구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에서는 기본소득 이외의 사용처가 한

정된 사회보장급부는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애초부터

아동수당은 아동양육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노인에 대한

요양수당도 수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기본소득과

사회수당이 병행되어도 행복추구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다는 지적

이 가능하다. 그러나 특별한 필요에 대한 배려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추가적 수당의 도입은 소위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배

척될 수 있어, 특별한 필요에 대한 배려라는 논리가 정당하게 받아들

여지기 어려울 수 있다. 기본소득과 필요원칙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이 아니라 현물급부의 확충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그 이외의 다른 사회정책의 존재에 의존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존중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기본소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제도가 가

지는 보편주의적 성격을 바탕으로 한 최대한의 자유존중이라 생각된

다. 즉 정부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소득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제공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확대·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김교성 2009). 그 자유는 삶의 자유를 유지하

기 위해 근로에 종사해야 하는 형식적 자유가 아니다. 개인이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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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 일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고, 원하면 스스로 선택하여 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를 의미한다(Van Parijs 1995). 물론 기본소득은 게

으름을 조장한다는 도덕적 비난에 직면하기도 하지만, 스티그마를 수

반하는 공공부조와 같이 빈곤의 덫을 조장하는 제도는 아니다. 근로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되므로 빈곤층의 근로의욕과 생산성이 더욱 커

질 수 있다. 또한 돌봄노동, 가사노동, 사회공헌 활동 등 의미있는 사

회적 활동의 가치가 부각되고 자유로운 직업이동과 유연한 노동시장

으로 인한 경제성장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김교성 2009, 53-54).

III. 기본소득과 자유

1. 억압적 통합과 복지국가

20세기 복지국가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생존을 보장하려는 체제였

다. 사람들은 민족, 지역사회, 가족 등 '비자발적 연합(association)'

(Walzer 2004)의 커뮤니티 속에서 생활하고 복지국가는 이와 같은

커뮤니티를 안정적으로 보완하면서 성립되었다.4) 그렇지만 1970년대

중반부터 고도성장은 종말을 맞고 복지국가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지

금까지 복지국가에 편입되어 기능을 지탱해 온 가족, 지역사회, 직역

집단 등의 응집력은 점차 약화되었다. 이런 현상은 복지국가의 기능

상실을 가속화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사회적 귀속을 둘러싼 불안

감을 고조시켰다. 따라서 복지국가는 보호 기능은 약화되고 부담만을

강제하는 제도, 즉 억압적 통합의 장치가 되고 있다는 비판에 노정되

었다(宮本 2010, 154).

하이에크(Hayek 1960, 67)는 복지국가를 ‘억압(coercion)적 통합’

4) 예를 들면 노동조합원이면서 한 가정의 주된 소득원인 남성의 고용과 소

득을 보장함으로써 피부양가족의 생활도 안정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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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조라 하면서 사회보장 전반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자유로운 질

서에 위협을 주는 보장과 그렇지 않은 보장을 구별할 것을 주장하였

다. 건강하게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한의 식량․주거․의복을

사회의 전원에게 보장하는 것은 가능하며 빈곤층에 대한 최저소득

보장이 자유로운 질서의 침해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시장 외

부로부터의 보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지국가는 특정 생활수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소득의 보장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보장받는 특권층을 낳고 시장규칙의 통제나 폐지는 개인의 자

유를 침식하게 된다는 것이다(Hayek 1944, 154-155). 따라서 복지국

가는 최저한의 돌봄을 초월하는 재분배 제도로서 전문 관료제의 권

력을 비대하게 하고 교육에 대한 정부지배를 강화하므로 형태를 제

한할 것을 주장한다. 즉 “국가는 스스로를 부양할 수 없는 자 모두에

게 일정한 균일의 최저한의 돌봄을 제공하고, 아울러 주기적 실업을

적절한 통화정책에 의해 가능한 한 감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나아

가 그 이상의 돌봄을 요구하고 관습적인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면 그것은 정책적이며 자발적인 노력”에 맡겨야 한다.

반면 하버마스(Habermas 1987, 358-380)는 시장질서와 복지국가

가 결합되어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주장한다. 그에게 있어서

시장질서는 계급적 질서를 내포하여 경제적인 강제력을 갖춘 것이지

만, 이러한 관계를 조정하고 자유를 보장하려는 복지국가도 또한 자

유를 박탈한다. 복지국가의 개입으로 관료제 권력은 강화되고 노동자

는 클라이언트화 되어 보다 수동적인 존재가 된다. 시장경제와 복지

국가는 상호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양자 모두 생활의 자유를 빼

앗는다. 한편 롤즈(Rawls 1999, 246-250)는 최저소득 보장 체제가 시

민의 자유로운 협력관계를 손상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미국과 같이 최저소득 보장을 주축으로 하는 구조를「복지

국가형 자본주의」라 보고 자신이 명명한「재산소유제 민주주의」체

제와 대비한다. 전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선별한 후, 사후적으로 재화

를 재분배하는 구조로서 하이에크의 억압적 통합으로서의 최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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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체제와 중첩된다. 그 속에서는 시장 경쟁 속에 불평등이 확대되

고 일부가 생산수단을 독점하므로 제도에 만성적으로 의존하는 하층

계급이 양산된다. 그렇지만 재산소유제 민주주의는 사후적으로 인적

자본과 재화가 충분히 이전된 상태를 상정하여 자유롭고 평등한 시

민간의 협동을 실현하는 자립과 자유를 촉진하는 체제이다.

하지만 스웨덴의 렌(Rehn 1977)은 스웨덴 복지국가의 적극적 노

동시장 정책이나 생애교육이나 보육서비스 등을「자유선택 사회」라

명명하고, 현대 사회에서 자유는 복지국가가 제공하는 교육, 주택, 의

료, 각종 서비스, 나아가 노동시간 단축이나 장기적인 유급휴가를 통

해 확대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복지국가 그 자체도 하나의 권

력이므로 비대화는 자유와의 긴장관계를 낳을 수밖에 없다.

복지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안정된

귀속의 상실과 고립감의 증가도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연결의 약화는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

라 사회불안의 요인이 된다(Wilkinson 2005, 104-106). 따라서 정책이

나 제도에 의해 참가의 장을 조성하고 관계를 창출해야 한다. 사회민

주주의 복지국가는 탈상품화, 탈가족화와 같은 수단을 통해, 자본제

와 가부장제의 권력을 억제하면서 노동시장이나 가족을 초월하여 자

발적 참가를 확대하려는 점에서, 보수주의나 자유주의 복지국가 보다

적극적 자유 확대에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도 노동과 복지의 연결을 전제로

하는 조건형 복지(Conditionnal Welfare)를 벗어나지 않는다(Peck 20

01). 반면 기본소득은 라벤토스(Raventós 2007, 179-181)의 지적처럼

제한적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근로의 의무로부터의 자유를 주고

자 하는 제안이다. 즉 개인이 고용상태와 상관없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획득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가할 수 있는 가

능성을 허락하고자 한다.

2. 기본소득과 실질적 자유(real 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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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기본소득이 지향하는 자유는 어떤 내용인

가? 기본소득은 모든 개인에게 자유를 승인함으로써 그것을 현실적

으로 확보하려는 구상이다. 현대 기본소득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빠레이스(Van Parijs 1995, 22, 25)는 기본소득을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의 구현 수단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이 실현하려는 자유

는 무엇이며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그에 의하면「자유로운 사회」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이 보

장된 사회를 말한다. 첫 번째「제도적인 안전」, 즉 확실하게 집행되

는 법과 제도의 구조가 존재해야 한다. 두 번째로「자기소유권」, 즉

그러한 제도적 안전의 구조 하에서 각자가 자기 자신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기회」, 즉 그런 제반 권리구조 하

에서는 각자 자신이 ‘원할 수도 있는 것(to do whatever one might

want to do)’ 5)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기회가 최대화되어야 한다. 즉

최약자의 기회를 오히려 감소시키지 않는 한, 최약자의 기회는 더욱

증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사회전체의 기회가 줄어들더라도 최약자의 기회는

증가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증가되어야 한다(Van Parijs 1995, 27; 곽

노완 2009, 18).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된「자유로운 사회」에 있어서

의 자유를「실질적 자유」라 명명한다. 그는 세 조건에 우선순위를

매기고 있다. 즉 제도적 안전 〉자기소유권 〉기회의 순서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자유 실현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가장 우선순

위가 낮은 기회이다.「제도적 안전」과「자기소유권」만 존재하는 경

우, 형식적인 자유는 존재하지만 실질적 자유라고는 할 수 없다. “뭔

가 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것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은 제도적 안

전과 자기 소유만으로는 보증될 수 없기 때문이다”(Van Parijs 1995,

21). 예를 들어, 돈이 없으면 세계일주 크루즈 여행에 참가할 자유는

5) 실질적 자유의 한 요소인 기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할 수도 있는

것’으로 서술한 이유는 ‘원하는 것’이 독재자 등에 의해 조작될 수 있어

이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곽노완 20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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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되지 않는다. 또한 굶어죽거나, 비참한 일이라도 하거나, 어느 한

쪽만 선택해야 할 경우라면 그 일을 거부할 자유는 없다. 즉 자신이

원할 수도 있는 것을 하기 위한 충분한 수단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Van Parijs 1995, 22, 32).

여기에서 기본소득의 속성을 도출할 수 있다. 즉「실질적 자유」

실현을 위한 수단은 구매력이며 구매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소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희망하는 다양한 생활방식 속에서 선택할

자유가 필요하므로, 소득보장은 시민 각자에게 무조건으로 급부되어

야 한다(Van Parijs 1995, 93). 자유는 그 사람이 자신의 선호가 외부

의 주체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형성하는 것, 즉 자율

(autonomy)을 요구하는 것이다(Van Parijs 1995, 19). 생산주의 복지

국가의 사회통합 기능이 의문시되는 현 시점에서 기본소득 구상은

보험중심 사회보장을 초월하여 보다 유연한 방향으로 보편복지를 확

충하는 데에 유력한 정책원리가 될 수 있다.

즉 그러한 아이디어는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고 자발적 참가가 가

능한 복지국가의 자유화 6)를 위한 대안적 구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실질적 자유란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까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 자율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자율

성에 대해서 복지의 성과와 자유에 관한 센(Sen 1999, 47)의 논의를

빼 놓을 수 없다. 그에 따르면 사회에서의 인간의 지위(position)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시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

즉 ① 그 사람의 실제 성과(achievement)와 ②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자유이다. ①은 우리들이 실제로 달성한 성과에 관한 것이며 ②

는 우리가 행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제

로 주어지는 기회에 관계된다. 지금까지의 복지는 생존이나 기본생활

에 필요한 수요가 충족되고 있는지 그 성과에만 치중하고 어떤 생활

6) 복지국가의 자유화는 정규직에서 이탈한 실직한 남성 주부양자 뿐만 아

니라 여성, 청년실업자, 미숙련 청년노동인력, 노인, 장애인 등에까지 커

버 범위를 폭넓게 확대하는 정책방향을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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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선택할지에 대한 자유는 크게 문제삼지 않았다.

그러나 최저생활을 위한 수요가 충족되어도 특정한 삶의 방식이

강요되면 성과 차원에서는 복지의 충족이 있어도 자유 차원에서는

복지가 결여된 상태라 할 수 밖에 없다(이명현 2010b, 438). 따라서

개인의 선호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단을 확보하는 실질적 자

유가 중요하다. 여기에서 자율이란 개인적인 노력으로만 이룰 수 있

는 것이 아니며 기회보장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기본소득 구상이 주

목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빠레이스의 논의는 개인단위의 기본소득

지급과 같이 철저하게 개인적 자유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

기될 수 있다. 개인적 자유란 만인에 의한 만인의 통치(민주주의)에

의존하기 보다는 “개개인 스스로에 의한 통치에 의존하는 것”이다

(Van Parijs 1995, 17). 따라서 이와 같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개인적

자유만으로 실질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민주주의와의

연결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3. 실질적 자유와 민주주의

실질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논리는 민

주주의를 통한 관계성의 구축이다(田村 2010, 149-153). 그 이유는 기

본소득을 통한 실질적 자유를 개인적으로만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

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원할 수도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각 개

인이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사이토(齌藤

2005)는 기존의 사회적인 규범과 구조 속에 개인이 편입되어 있으므

로 각자의 다양한 삶의 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개인 각자가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원

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한 범위를 각 개인의 선호에 따라 동일시하

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렇게 해서도 아니 된다. 물론 빠레이스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기회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

며, 그 수단으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자신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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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의 범위를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소득보장만으로 충

분할지 모르지만, 기존 사회규범과 구조에 매몰되어 처음부터 자신

의 생활설계를 위해 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구별하고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생활의 단절과 고립을 탈피하

여 다양하고 의미 있는 인생계획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

과의 사회적 연결과 만남이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서로 소통하고 경

청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며 그 과정을 통해 개인은 자신이 매몰되어

있던 규범과 구조를 인지하고 상대화하여「원할 수도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대화와 경청의 과정이

민주주의이다. 그것은 집합적인 의사결정 수단이 아니라 서로 다른

타자와의 사이에 공통적인 이해를 형성하기 위한 대화와 숙의

(duration) 민주주의를 의미한다(田村 2009).

이러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기본소득이 조건이 된다는 평가는 매

우 시사적이다(Dryzek and Dunleavy 2009, 210). 타인과의 만남, 대

화/숙의를 행하는 민주주의 과정은 의외로 매우 부담스럽고 불편을

초래할 수 있지만, 기본소득은 유상노동에 대한 우선순위를 저하시킴

으로써 민주주의에의 관여를 더 선호하는 사람들을 이끌어 낼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이 생활의 밑천을 제공함으로써 이질적인

타인들과 함께 민주주의에 관여하려는 심리적 여유를 만들 수 있다.

최근에는 기본소득의 제도화와 정치관여의 제도화를 패키지로 조합

하려는 구상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숙의여론조사(deliberative poll)」가 그것이며, 복지영

역에서는 개인 욕구를 철저하게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숙의복

지(deliberative welfare)」에 대한 제안도 있다. 이것은 복지가 무엇

인가에 대한 구상을 둘러싸고 기존의 담론을 초월하여 숙의민주주의

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다. "복지는 물건(thing)이 아니

며, 상태(condition)도 아니며 욕구의 충족조차도 아니다. 그것은 숙

의를 통한 생성물(becoming)"이라는 지적(Fitzpatrick 2003, 183)은

복지에서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자유’를 둘러싼 기본소득 구상의 제도적 이행방향에 관한 연구    47

결론적으로 기본소득이 단순한 무조건적 소득보장이 아니라 실질

적 자유 실현을 위한 민주주의의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질적 자유란 개인의 억압적 통합으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자발

적 참가의 자유까지를 고르게 포섭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지며, 그 속

에서 기본소득은 민주주의를 통해 자유를 더욱 촉진하는 매개체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4. 기본소득과 자유를 둘러싼 비판과 옹호

지금까지의 논의에 대하여 비판적 관점도 제기되지만 그에 대한

옹호적 시각도 존재한다. 이런 논의들을 검토함으로써 기본소득과 자

유의 관계에 대해 더욱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비판으로는 첫 번째로 유상노동의 인정을 통한 자유의 지원 필요성

에 대해서이다. 기본소득은 취업 유무와 무관하게 급부되므로 유상

노동의 가치를 저하시키기 쉽다. 하지만 기본소득뿐만이 아니라 임금

노동도 다양한 인생 과정으로써 적절히 평가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는 것이다(駒村 2007, 132). 또한 무조건 급부에만 치중하고 그에 대

한 의무나 책임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으므로, 시장 자유와의 개념

적 연계를 단절함으로써 지나친 자유의 과잉이 문제가 된다.

우파에게 있어 자유는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요구하고 창출하는

활동이나 재화에 한정되지만 기본소득은 비시장적인 자유까지 창출

한다(Fitzpatrick 1999). 그러나 유상 노동에 물리적․정신적으로도

구속되고 그 때문에 다양한 인생과정을 구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

수 존재하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다. 일정한 신분보장은 되지만 일벌

레로 장시간 노동에 구속되는 정규노동자의 경우 자유로운 시간은

있을지 모르지만 금전적․정신적 여유가 없으며, 비정규 노동자도 다

양한 인생과정의 실현을 노동에 의해 침식당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

한 삶의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서도 유상노동을 상대화할 필요가 있

다. 애초부터 현대사회에서 과거와 같은 의미에서의 완전고용 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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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오늘날 성장은 거의 언제나 고용 없

는 성장이며 경제성과의 증가는 있어도 새로운 직장은 만들어지지

않는다(Werner 2009, 25-26). 또한 고용되어도 정규노동자를 비롯한

임금수준 저하가 초래되는 등, 실업과 노동재해와 같은 리스크의 출

현이 아니더라도 생활의 유지가 항상적으로 곤란해지고 있다(宮本

2008).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기본소득 관점에서는 노동에만 집착

하는 것이 오히려 자유를 억압하게 된다(岩田 2008, 174).

두 번째로 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아도 현대사회에 있어서 민주

주의는 불가피한 제도라는 비판이다. 생활의 물질적 기초가 부족하다

는 이유로 그 부족분을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요구하는 사회운동 과

정에서 역으로 민주주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山森 2009). 하지만

옹호적인 관점에서는 기본소득 형태로 물질적 조건이 존재하고 있는

편이 민주주의의 개연성은 높아진다는 것이다. 물질적인 충족이 없다

면, 민주주의에 관여하더라도 타인의 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그러한 경우에는 자신의 사적인

이익과 손해를 우선적으로 계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aventos

and Casassas 2005, 245).

마지막으로 개인적 자유에 집중하는 기본소득의 속성이 개인화와

고립화만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다(宮本 2010, 155). 즉 배제된 자를

시민권 이념에 따라 재통합하기보다 불만을 가진 자나 소원해진 자

가 완전히 사회로부터 탈퇴할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사회적 분열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집합주의자는 기본소득이 평

등한 지위를 제공함과 동시에 진정한 보편주의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사회적 의무나 시민권에 근거한 행위의 가치를 무시한 비현실적인

것이라 비판하는 것이다(Fitzpatrick 1999, 133). 하지만 극단적인 개

인주의의 가능성조차 부정하지 않는 것이 기본소득의 장점 중의 하

나라 할 수 있다.

현대인에게 이런 의미에서의 개인적 자유도 타자와의 사이에서

형성되는 자유와 함께 중요하다는 점에서(田村 2010, 155), 어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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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버리지 않는 데에서 오히려 기본소득의 실질적인 자유 지향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는 지적도 설득력이 있다.

IV. 기본소득의 제도적 이행 방향

실질적 자유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 구매력의 보장-기본소득-이라

면, 과연 그것은 어떠한 제도화 방향으로 이행될 수 있는가? 모든 개

인에게 구매력을 보장한다는 것은 모든 개인에게 자유를 확보할 실

질적 수단이 보장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무조건성 원칙은 제도 실

현의 기본전략이 될 수 있으므로,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이행 방향

이 요청된다.7)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피츠패트릭(Fitzpatrick 1999,

43)은 완전기본소득(무조건적이고 충분한 급여)으로의 이행단계를 사

회보장의 수정 → 사회보험 + 과도적 기본소득 → 참가소득 → 부분

기본소득 → 완전기본소득으로 제시하였다. 이 단계는 바꿔 말하면

실질적 자유 실현 단계의 이론적 구상으로서 실질적 자유의 과도적

→ 부분적→ 완전실현의 단계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과정이 아니라, 특정 단계가

하나의 유형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 즉 기본소득 실행이 의사결정과

정으로서 가시적인 경제적·기술적 요인과 비가시적인 정치사회적 요

인에 의해 영향 받으며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Bentham 2006).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기본소득으로의 이

행방향에 대해서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한 제도적 요인8)을 참고

7) 기본소득의 무조건성과 충분성의 중요성을 상대 평가한 이명현·강대선

(2011)의 연구에 의하면 수급자격의 무조건성(0.578)이 급여수준의 충분

성(0.422) 보다 높게 평가되어 보편주의 정책방향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

되었다.

8) 이명현·강대선(2011)의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으로서 재정원천(소득세, 부가가치세, 자본이득세, 새로운 조세, 누진

세), 수급자격(특정대상에서 전국민까지), 급여수준(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개념), 정책전략(신보수주의에서 초국가주의)의 구분을 참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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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기술적 차원의 이행 방향

제도화의 기술적 요인은 수급자격과 급여수준을 의미하는데, 누구

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 지급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가와 관련된다. 이

명현·강대선(2011)의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표 1>과 같이 등록

장애인(0.254)과 1인당 최저생계비 수준(0.366)을 가장 중요한 제도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기본소득은 무조건적 급부를 시행하지

만, 누진세제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빈곤완화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

다. 만일 우리가 기본소득 후의 빈곤완화와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은

대안을 선택한다면 실질적 자유 실현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

다.

<표 1>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대안들의 상대적 중요도

구분 대안
상대적

중요도(순위)

급여

수준

(0.217)

1인당 연간가처분소득의

50%수준
0.146(4)

전체가구 중위소득의

60% 수준
0.213(3)

최저임금수준 0.276(2)

1인당 최저생계비수준 0.366(1)

수급자격

(0.336)

국내거주 모든 개인 0.230(2)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 0.098(5)

65세 이상 노인 0.211(3)

18세 미만 아동 0.207(4)

등록 장애인 0.254(1)

자료: 이명현·강대선, 2011, p.57을 참고로 일부 재구성

강남훈(2010), 백승호(2010), 김교성(2010) 등 소득재분배 효과와 재정방

식과 관련된 요인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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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본소득의 빈곤완화 및 소득재분배 효과 (단위: %)

주 : 수치는 빈곤율이고, ( )의 수치는 빈곤완화 효과임

자료 : 김교성, 2009, pp. 47-48 참고로 일부 재구성.

이러한 소득재분배 효과와 관련하여 김교성(2009)의 경우, <표

2>와 같이 기본소득 유형을 표준형, 노인 중심형, 부분 기본소득Ⅰ,

Ⅱ로 구분하여 분석한 후, 이 중 노인 중심형 기본소득(Aged Plus

Plan)이 가장 전체적으로 빈곤완화 효과(94.67)와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유형이라 제시하고 있다.9) 백승호(2010, 277-278)는 강남훈·곽노

9) 월별 지급액은 표준형(아동 30만, 어른 40만, 노인 40만), 노인중심형(아

동 30만, 어른 40만, 노인 50만), 부분기본소득Ⅰ(아동 30만, 어른 30만,

빈곤완화 효과 전체 노인 여성 아동

시장소득 15.0 38.1 30.7 7.71

공적이전 소득 후 6.9(54.00) 17.2(54.86) 13.3(56.68) 3.73(51.62)

세금 납부 후 7.7(48.67) 18.1(52.49) 14.1(54.07) 4.40(42.93)

표준형 기본소득

이전 후
1.4(90.67 2.6(93.18) 3.4(88.93) 0.76(90.14)

노인중심형

기본소득 이전 후
0.8(94.67) 0.1(99.18) 1,0(96.74) 0.77(90.01)

부분 기본소득

이전 후
4.1(72.67) 10.7(71.92) 9.5(69.06) 1.35(82.49)

부분 기본소득

이전 후
7.5(50.00) 19.4(49.08) 16.3(46.91) 2.99(61.22)

소득재분배 효과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시장소득 1.5 8.9 16.1 24.9 48.3

공적이전 소득 이전 후 2.5 8.3 13.5 20.1 55.3

세금 납부 후 2.3 8.5 13.6 19.9 55.3

표준형 기본소득

이전 후
4.1 11.3 18.0 24.8 41.5

노인 중심형

기본소득 이전 후
4.5 11.5 17.9 24.7 41.1

부분 기본소득

이전 후
3.6 10.9 17.8 24.9 42.5

부분 기본소득

이전 후
3.0 10.5 17.4 25.0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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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이수봉(2009)의 세 가지 기본소득 모델(표준안, 아동우선안, 성인

우선안)10)을 차용하여 빈곤감소 효과를 분석하여 <표 3>과 같이 표

준안과 성인우선안은 현행 제도에 비해 빈곤율을 61%, 아동우선안은

58% 정도 낮게 할 것으로 추산하였다.

<표 3> 기본소득의 빈곤감소 및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

자료: 백승호, 2010, pp. 275-278 참고로 일부 재구성.

아울러 소득불평등 감소는 현행제도의 지니계수 0.39, 빈곤감소

효과 38.39%에 비하여, 세 모델 모두 지니계수 0.28, 빈곤감소 효과

49%-50%(표준안 50%, 아동우선안 48.99%, 성인우선안 49.13%)로

더 높게 분석됨으로써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그런데 이때 분석에 활용된 세 가지 기본소득모델은 명칭은 각기

노인 30만), 부분기본소득Ⅱ(아동 20만, 어른 20만, 노인 20만). (김교성

2009, 45).

10) 연간지급액 표준안(아동 400만, 성인 600-800만, 노인 900만), 아동우선

안(아동 600만, 성인 400-600만, 노인 900만), 성인우선안(아동 200만, 성

인 500-800만, 노인 900만). (백승호 2010, 271).

시장

소득

경상

소득

(현행)

기본소득

표준안
아동

우선안

성인

우선안

빈곤율(%)
24.7

2
20.58 8.07 8.58 8.12

빈곤율감소효과(%) 16.75 60.79 58.31 60.54

빈곤갭비율(%)
12.6

9
7.71 1.62 1.9 1.65

빈곤갭비율

감소효과(%)
39.24 78.99 75.36 78.60

지니계수 0.43 0.39 0.28 0.28 0.28

소득불평등

감소효과(%)
9.30 28.21 28.21 28.21

십분위배율 11.2 6.9 3.45 3.52 3.51

소득불평등 감소효과 38.39 50.00 48.99 49.13



     ‘자유’를 둘러싼 기본소득 구상의 제도적 이행방향에 관한 연구    53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액수가 높아져, 노인은 가장

많은 액수를 지급받는 형태이므로, 사실상 노인중심 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로 판단할 경우, 기술적 이행

방향으로서는 급부는 최저생계비 수준을 목표로, 수급자격은 무조건

성 및 재분배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노인, 장애인 등 특정 인구학적

계층을 중심으로 이행해가는 것이 효과적 방향이라 할 수 있다.

2. 재정적 차원의 이행 방향

기본소득은 실질적 자유의 보장 수단으로 화폐형태의 소득공급을

주장하지만,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재

정적 차원의 이행방향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재정확보 수단에 대

한 대안 선택에 대한 논의로 귀결된다. 먼저 기본소득에 대한 재정부

담 가능여부를 살펴본 후, 가능한 재정확보 수단을 논의해야 할 것이

다. 강남훈(2010)은 2009년 기준 추정인구 4천 8백만명에게 1인당 연

간 300만원을 지급하는 모델을 기준으로 146조원의 지출이 필요하다

고 추산하였다. 그것을 차감하면 그리고 그러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강남훈·곽노완·이수봉(2009)의 재원마련 모델을 수정·종합하여 조세

변혁을 전제로 총 223조의 재원 부담이 가능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

다. 11) 김교성(2009)은 표준형 기본소득의 경우 필요한 예산을 약 219

조, 노인중심형 기본소득의 경우 224조, 부분형 기본소득Ⅰ은 약 175

조, Ⅱ는 117조로 추산하였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사회보장성 현금 급여액(35조)

을 차감하면 실제 필요한 재원은 최소 81조원에서 최대 189조원이

될 것으로 추산하였다. 물론 이러한 추계는 급부수준 설정에 따라 좌

11) 구체적인 내역으로는 소득세(29.9조), 상속증여세(10조), 환경세(20조), 연

금 및 현금 지급형 사회보장비(6.5조), 증권양도세(3.5조), 이자소득세(12.7

조), 배당소득세(5.54조), 토지세(30조), 지하경제 세원포착(35조), 국방비

30% 절감(8.59조), 국가화폐(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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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되므로 하나의 논의의 기준으로서 제공될 뿐이다. 문제는 그 수준

의 낮고 높음을 막론하고 현재보다는 더 높은 재정 부담이 필연적이

라는 것이다. 부담계층과 수급계층이 지나치게 상이하게 분절될 경우

에는 역설적이게도 기본소득이 오히려 자유의 훼손과 정통성 상실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어떠한 재원확보 수단이 기본소득 도입에 유

리한가를 기준으로 이행방향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기본소득 네트워크(BIJN) 회장인 오자와(小沢 2008, 196)는 주

된 재원을 개개인 전원의 노동에 대해 매년 새롭게 창출되는 근로소

득에 대한 비례소득세율 50%로 할 것을 제안한다.

반면 로버트슨(Robertson 1998)은 인류공동 소유의 기본재산인

자연자원의 이용에 대한 환경세를 제안한다. 노동으로 새롭게 창출한

가치보다는 자연자원으로부터 인간이 만들어낸 가치에 과세하는 것

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독일의 다국적 기업가 베르너(Werner)는 가

치를 창출해내는 데 공헌하는 생산에 과세할 것이 아니라 창출된 가

치를 소비하는 단계에 과세할 것을 주장한다(小沢 2008, 196).

김교성은 근로소득세, 상속증여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토지

세, 부가가치세 등의 기존 조세의 증세와 증권양도세와 토지세 신설

을 주장한다. 직접세 부담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면 83조

원,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34조원, 금융상품 일괄과세로 90조원이 충

당되므로 직접세 인상과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제안한다(김교성 2009, 52). 강남훈 모델에서는 증권양도소득세(35%)

도입, 이자소득세(12.7%) 및 배당소득세(5.54%) 원천징수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의 50%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강남훈 2010, 12). 우선적

으로 확보해야 할 재원수단과 관련하여 이명현·강대선(2011)은 이자,

배당, 증권 및 부동산 차익 등에 대한 고율의 조세부과(0.355), 새로

운 조세부과(0.262), 누진세율 인상(0.257), 부가가치세 인상(0.127) 순

으로 금융 및 부동산에 대한 과세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기본소득을 위해서는 세금을 납부하고 정당한 복지를

누리는 조세정의와 호혜성에 기반한 재원확보 구조가 고려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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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따라서 노동소득 중심의 과세와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강화의

방향을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3. 정치적 차원의 이행 방향

기술적 또는 재정적 방향 이외에도 정치적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

기본소득이 어떤 효과를 가질지 여부는 이데올로기적 사회환경의 성

질에 따라 달라진다(Fitzpatrick 1999, 5). 기본소득이 정책 구상인 이

상 그 실현은 정치적인 집합적 의사결정에 의존하게 된다. 어떤 새로

운 제안이 집합적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제반 정책제안 및 현

상과의 경쟁 속에서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 기술적·재정적 가능성만

으로 경쟁에서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즉 정치적으로 어떻게 받아

들여질 것인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페(Offe

2005, 70)는 복지를 둘러싼 정치는 복지지출을 위하여 도덕적으로 타

산적인 이유를 제기하는 사람들과 그 실현가능성의 결여로 인하여

복지 지출에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의 항상적 논쟁이라 했다.

이때 정책을 지지하는 규범과 신념에 대한 투쟁이 벌어진다. 정책

선택은 그 규범과 신념의 ‘사실 내용’ 뿐만 아니라 ‘인기 내용’도 중

요한 결정요인이다. ‘인기’는 ‘사실’과 전혀 별개의 것이지만, 정책에

대한 주목, 동의, 지지, 수용을 이끌어낸다. 정치 부문(actor)은 다양

한 종류의 평가를 위한 분류화(labeling)와 인지적 기준을 활용하여

정책 활동을 수행한다. 여기에서 인지적 기준은 정책의 옳고 그름에

관해 해당 정책이 문제해결에 얼마나 효과적이고 우수한지를 보여주

는 것과 관련된다. 그렇지만 정통성과 관련된 규범적 기준도 중요하

다.

정책실현을 위해서는 그 옳고 그름이 정치 부문이나 시민에게 수

용되는 정통성 획득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책제안에 대한 주장이나

의미화의 방법이 중요하다. 슈미드(Schmidt 2002, 230)는 이러한 기

준들이 유통되는 두 경로를 구별한다. 첫 번째는「커뮤니케이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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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으로서 정치엘리트와 시민 사이에서의 담론의 유통이다. 또 하나는

「조정」담론으로서 정치 엘리트 사이에서의 담론의 유통이다. 어느

편이 중요하게 유통되는지 분석함으로써 실현 가능한 방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부문도 기존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를 새롭게

해석하거나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현상유지나 변혁 등

서로 다른 복수의 해석 사이에 항쟁이 발생하면서「규범적 차원」에

서 지지를 획득하는 쪽으로 제도는 변하게 된다(Schmidt 2008).

이러한 변화방향으로서 스트리크(Streek)와 델렌(Thelen)의 제도

의 점진적 변용(gradual transformation) 메커니즘12) - 치환(substitut

-ion), 다층화(multilayer), 전용(conversion) - 이 활용된다(宮本 201

0, 160). 첫째, 「치환」의 방향은 제도형태의 재발견이나 활성화에

의해 새로운 제도로 변하는 것이다. 둘째, 「다층화」의 방향은 연

속적인 제도개혁의 중첩을 통하여 기존 제도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며, 셋째,「전용」은 기존의 제도를 상이한 목표 및 기능, 목적에

따라 새롭게 설정 하는 것이다.

모든 개인에 대한 전면적 시행에 한계가 있다면 기존 사회보장과

병행하면서 점진적·단계적으로 이행하는 편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된다.「다층화」는 기존의 급부대상과 차별화된 대상에 대한 연속적

도입이라 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층 대상의 일정기간

의 급부금 - 사회적 지분급여(stakeholder grant) -을 고려해 볼 수

도 있지만, 커뮤니케이션과 조정담론에서의 정당성 획득이 가능할지

의문스럽다.

「전용」은 기존 제도의 변용으로서는 소득인정액의 현실화, 부양

의무제의 폐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혁을 통한 무조건적 기본소

득으로의 전용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공공부조의 스티그마적 속성

과 기본소득과의 대립적 성격을 고려할 때 도입과 동시에 완전한 폐

12) 치환, 다층화, 표류, 전용, 피로 및 고갈과 같은 다섯 가지 메커니즘을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표류와 피로 및 고갈 등은 제도 개혁의 방향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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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통한 대체가 요구된다. 따라서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기존 사회

보장제도의 점진적인 이행에 초점을 두는「치환」이 가장 현실적이

라고 생각된다. 장애인이나 노인, 아동 등 특정 계층에 대한 기존의

소득보장 제도를 보완하며 소득인정액 등 스티그마적 조건을 철폐해

나가는 것이다. 즉 현행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 제한적인 아동양

육지원수당 등을 보편적 장애연금, 시민연금(civil pension), 아동수당

으로 이행하는 방향이라 생각된다.13) 특히 규범적 차원에서 장애인

과 노인에 대해서는 조정담론에서의 목소리가 높고14) 또한 저출산·

고령사회의 위기 속에서 아동과 노인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담론에서

의 장벽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다.

단지 전액 조세를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정담론

에 있어서 정당성을 확보 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자유로운 선택과 소비를 극대화하는 무조건적 급부 논거가 보편복지

의 확대요구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나가느냐는 큰 과제가 될 것이

다. 그런데 이런 제도 이행 방향이 정말로 실현 가능할지는 단정할

수 없다. 사실과 인기, 인지와 규범, 커뮤니케이션과 조정을 통해 경

쟁하는「정치」에 좌우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본소득 단독으

13) 시민연금이란 일정기간 거주하면 시민권에 기초하여 정기적으로 무조건

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이다. 영국의 경우 2002년 10월에 직역연금의 대표

단체인 전국연금기금협회가 공적연금 전체를 시민연금으로 하자는 제안

이후, 시민연금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영국의 연금위원회(Pension

Commission)는 2005년 11월에 기초연금만을 부분적으로 시민연금으로

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연금성(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은 시민연금 구상을 배제하고 보험원리의 예외조치를

확대하는 내용의 백서를 공표하였다(이명현 2007, 158-159).

14) 최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수급

자격의 상대적 중요도 5가지 항목-모든 개인, 청년, 노인, 아동, 장애인-

중에서 등록 장애인(0.290)과 노인(0.236), 18세미만 아동(0.207)이 상대적

우선순위에서 높이 평가되었으며, 국내외적 연구에서도 노인기본소득과

장애기본소득 우선 도입에 대한 제안이 제기되고 있다(이명현·강대선

2010;최광은 2010; Parijs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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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논의되기 보다는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의 일부로서 침투시켜 정

치동맹과 연합을 형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기본소득에 있어서의 자유를 둘러싼 논의들을 고찰하

고 제도적 방향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복지국가는 개인에게

억압으로부터 자유와 자발적 참가에의 자유를 보장하려 했으나 생산

주의 복지국가의 한계 상황은 그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은 자유의 형식적 측면이 아니라 그 확보를 위한 수단적 측

면을 강조함으로써 실질적 자유 실현을 위한 도구로서 임금소득과의

보완적 소득보장 기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가능성에 대

한 제도적 방향으로서 기술적·경제적·정치적 차원에서의 논의를 고찰

하였다. 향후 한국에서 기본소득으로의 이행방향의 원칙은 무조건성

의 확대를 기본전제로,

첫째, 기술적 이행방향으로서는 급부는 최저생계비 수준을 목표

로, 수급자격은 무조건성 및 재분배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특정 인구

학적 계층을 중심으로, 둘째, 경제적 이행방향은 재정확보 수단과 관

련된 것으로서 노동소득 중심의 과세 및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이행방향은 제도 이행 메커니즘에 의한 치

환이 효과적이다. 이런 방향은 사실과 인기, 인지와 규범, 커뮤니케이

션과 조정을 통해 경쟁하는 정치적 선택에 좌우될 것이다. 따라서 정

치동맹과의 연합에 의한 정책패키지 형성이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

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이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소득에 친화적인 정치세력, 둘째, 기본소득

확대를 좌우하는 재정 부담에 관한 이슈이다. 먼저 정치적인 관점에

서 기본소득은 무조건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완전한 보편주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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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계된다. 기본소득은 중범위적이지만 보편주의를 공통분모로 하

는 친복지세력과 연대할 수 있다.

시장에서 불리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는 민주주의적인 정치의 장

에서 정치력을 동원하여 노동조합운동과 사회민주주의계 정당에 대

한 지지를 통하여 분배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의 확

충을 꾀한다(Korpi 1983). 충분한 고용과 임노동 소득의 보장이 개인

과 국가의 통제를 넘어서는 문제라는 것을 받아들여 사회민주주의

정책에 대한 설득메시지를 공론화시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정치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정치참

가나 녹색당으로 대표되는 환경정당의 약진도 필요하다.

여성에게 참정권은 비교적 최근에 보장되었으며 정치참가가 지체

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여성을 탈가족화시키는 사회적 보호정책의 진

행 정도가 낮다(Siaroff 1994). 거주권이나 급부단위(개인단위 또는

세대단위 여부)는 모두 여성의 수급권 보장과 관계되고 가족에 대한

의존을 감소시키는 요소로 되고 있다. 때문에 여성의 정치참여가 낮

을 경우 기본소득 보편화는 억제될 것이다. 환경정당은 기본소득 형

성의 사회적 보편화를 지지하고 있으며 기존의 좌파정당 이상으로

최저소득보장에 관한 보편주의적인 정책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

그 이유는 현재의 고용, 사회급부, 세제와 비교하면 개인의 자유

와 생활안정이 높아지고 노동계약에 의한 임금노동에서 해방되기 때

문이다(Fitzpatrick 2002, 145). 즉 생산주의적인 환경윤리로부터 탈피

하여 지구자원에 대하여 사회성원이 공통적으로 가진 소유권(commo

n ownership)에 기반하여 부를 평등 분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Fitzpa

tri-ck 2002, 146). 두 번째로 재정 부담과 관련된 이슈로서 인구 고

령화와 경제상황이다. 인구 고령화는 급부수준 향상에 부정적인 압박

을 가할 수 있다. 또한 경제상황의 불안정도 조세 징수액 확보에 영

향을 줄 것이다. 인구 고령화 정도가 낮아지고 경제상황이 좋아지면

재정적으로는 무조건적·보편적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은 높아질 것

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조세부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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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어젠다로 형성시켜 나갈 수 있는 정치지도자의 리더십과 권력

획득 과정이 필요하다.

향후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한 후속연구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소득 제도화와 관련해서 소득보장과 조세정책의 연결, 자

산조사 폐지 및 급부행정 체계의 통폐합에 따른 효과와 비용 및 기

존조직의 개혁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기본소득 도입을 전제하였으므로 수용여부에 대

한 가치를 알 수 없다. 따라서 기본소득 도입의 가치판단을 고려한

연구수행도 필요하다. 정책결정자 집단 및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

본소득 인식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술적 측면은 제도내부 요인이 반영된 방향이지만, 경제

적·정치적 측면은 여성참정권, 노조조직률, 정치성향, 고령화 비율, 1

인당 GDP, 실업률 등 제도 외부적 요인이 경로에 미치는 영향도 크

다. 차후 제도화에 대한 외부적 영향요인 분석을 포함한 기본소득의

유형별 시나리오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소득형 자본주의

(Basic Income Capitalism)를 주장하는 미야모토(宮本 2008, 237-242)

는 자본주의가 어떤 형태로든 기본소득형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기능이 어려워 질것이므로 복지국가 활성화(activation)와 연계된 도

입을 예측한다. 최근 자본주의의 힘을 이해하면서도 이를 부단히 인

간화하려 하고 자유로운 문화적 감수성을 가진 젊은 세대들이 부상

하면서 자유주의 혁명의 시대로 새로운 질적 단계가 이행되고 있다

는 지적도 제기된다(한겨레신문 2010. 4. 8. 오피니언면).

기본소득은 복지국가가 옹호해 왔던 자유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

는다. 따라서 자유를 둘러싼 기본소득의 가능성과 방향에 대한 논의

는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으며 향후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한 복지

국가(basic income welfare state)의 사회적 승인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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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Institutional Direction of the Basic Income

for Freedom

Lee, Myoung-hyun
(Kyung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direction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 basic income. The freedom of a basic

income allows one to do whatever one might want to do. As an

unconditional guaranteed income, virtually everyone is

guaranteed freedom. We use primary income to examine the

technical,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We also investigated

the direction of the system implementation for two reasons.

First, the direction of technical implementation is the provision

of a minimum living level and a particular demographic layer

(disabled and elderly). Second, income tax, including a high rate

of tax imposed on unearned income is the direction of economic

implementation. Third, the direction of a political transition is

substitution, multi-layer, conversion.

Keywords : Negative Freedom, Positive Freedom, Coercion,

Real Freedom, Unconditional Basic Income,

Participation Income, Free Choice Society,

substitution, multi-layer, conversion.


